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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1.

한 비 에 어 미2000 7%

고 사 진 하 과 에 각각 고, 2019 2030

사 고 사( 14.9%) ( 24.9%)

진 할 것 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특 하는 상 후 고2006). 80

가는 신체 질병 상생 수행능 하 매 등 지, ,

능장애 경 능 하 등 신체 심리 경, , ,

가 어 양 양 담

시킴 학 에 욱 가능 또한 아질 수

에 없다(Jo, 2008).

계 가운 에도 남 보다 여

비 차지하고 비 차 는 연

아질수 커 여 과다 어진다.

들어 통계청 장래 계 에 하 우리(2006) 2010

라 여 당 남 비 연100 65~69

에 고 연 에 는69.2 , 70~79 62 , 80

상 연 에 는 연 가할수 비차43.2

가 욱 해지고 다 또한 남 우.

해 여 우 다 처85% 35% .

럼 에 여 차지하는 비 지만 한 사

지지체계 우 없 생 하는 간 여

남 보다 에 여 에 들어

남 보다 많 에 것 상 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여 에 들어 학 에 생 는

많 가지고 다 우(Kosberg, 1998; H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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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elderly women's intention to report elder abuse.

Methods: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204 elderly women aged over 60 living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by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analyzedwith

frequencies, x2 test,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s: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law,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lderly women's intention to report elder abuse. Conclusions:The

results of study suggest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elder abuse including elderly welfare law is crucial

toward elderly women in preventing elde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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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과 함께 찾아드는 여 사 결핍 다산,

한 건강 상실 경 빈곤 택 하 등, ,

여 욱 취약한 사 계 락하게 한다(Lee,

통계청 료에 생 보장 여 수2005). (2006)

여 비 해 남 비10.1%

다 또한 우리 라에 한 해 동안 생5.3% . 2008

한 학 사 에 보듯 학 피해 여2,369

과 남 각각 차지하여 여68.4% 31.6% ,

남 보다 상 것 타났다 학2 .

피해 특 신체 경 약

강한 감안할 여 남 에 비해

학 에 험 알 수 다(Ministry for

또한 학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연 수행한 료에 도 여 학 에 생 는 경

우가 것 타났다(Lee, 2003; Seo, 2000).

우리 라에 는 학 사 식하여 학계

에 후 심 갖 시 하1990

그 결과 월에 복지 개 하여 학, 2004 1

지 한 장 가 마 었다 복지.

개 학 는 보 할 수 도

보 하도 하 고 학,

에 한 신고 사항 규 하 다 러한 사.

실 신고 도 시킴 들 보

하겠다는 강 한 지가 결과 볼 수 다

복지 개 에는 도(Yoo & Kim, 2004). ,

미비 신고에 한 식 학 에 한 신

고가 미약하 복지 개 후에는 에2005

학 상담건수가 건 었 것 에는13,836 2008

건 늘어 사 에 가 가한 것35,467 3

타났다 학 신고 건수 또한 었다. 2005 2,038

가 늘어 동안 꾸 가하 다2008 2,369 3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그러 상 사한 연 (National

Human 에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100

당 학 경험하 다고 답한 것에 비하 아6.3

주 수 들만 신고 통한 공 도움 는 것

알 수 다 특 학 신고 건수 학 피해.

본 신고한 건수는 체 에 과하다26.5%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들 학 당했 취하는 행동 보 ,

학 당한 사실 하 는 가장 많고 그 다,

체 공포 우울 등 다 에 도움, , , , .

청하겠다는 지 않 것 다(Cited in

러한 결과는Lee, 2005). Lee 사에 도(2003)

다 체피해 만 도움 극. 18.6%

찾는 것 보고 었다 또한 학 상 에 한.

별 원 청 실태 사한 과Moon Benton 연(2000)

에 는 우리 라 들 다 집단에 비하여 학

사건에 가 사람 개 시키는 것 꺼 하여

학 신고하는 것에 태도 보 다고 하

다 는 개개 복지보다는 가 평.

하게 여 는 에 한 것 해 었다.

한 보건사 원에 에 사 연 결과에 도 학1999

피해 는 지 참고 도움 청하지 않는62.8%

특 보 다 그러므 우리 사 에 는 학 피해.

그 가 들 도움 거 하거 극 하

에 아 런 처가 지 않게 고 그 결과 학,

상 계 수 는 잠재 험 다 사 에 보

다 아질 수 다.

학 할 경우 학 피해 들 신체

심리 심각한 상 고 는 것 보고 다.

학 피해 보다 우울 가 아 감

감 경험하는 경우가 많 살에 한 생각 또한 많,

하는 것 타 다 또한(Lee, 2005). Choi Mayer

는 학 당할 경우 타질 가 능 장(2000) ,

애 지 능 상 악 등 상도 타날 수,

시 에 수용 거 사망에 도 쉬워, ,

극 피해 당사 들 삶 질과 안 감 하

수 에 없다고 하 다(Cited in Ko, 2010).

학 에 한 피해 지하 해 학

에 한 감시 신고 등과 같 사 원들 한 참

여가 루어 야 한다 그러 학 험.

학 피해 들 스스 보 하 해 공 도움

청하는 것 엇보다 하다 해 잠(Song, 2007).

재 피학 신고 통하여 공 도움 청하

는 향 주는 들 엇 가 악하여 강 할

필 가 다.

학 신고 행동에 향 주는 들에 한 연 는 신

고 들 상 한 연 가 차지한다.

행연 에 하 신고 사 학 (Huh,

2003; 학Jung, 2007: King, Reece, Bendel, & Patel, 1998),

에 한 보 (Jung, 2007; King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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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den 신고 도 지식et al, 1994), · (Feng &

Levin, 2003; 학 에 한 심각 식 도Jung, 2007),

(Huh, 2003; Jung, 2007; O'Toole, O'Toole, Webster, &

등 신고 들 신고 행 에 향 주Lucal, 1994)

는 타났다 그리고 상 한 연 들.

피학 행동 신고 향에 한 실

태 원 청에 한 태도(Park, 2005; Seo, 2004), (Choi,

1993, 2004; Moon & Benton, 2000; Moon & Williams,

등에 한 것 집 었 신고 향에1993)

향 주는 에 한 연 는 없는 실 다 본 연 는.

잠재 피학 험 보다 많 가지고

는 여 들 상 삼아 공 도움 한

그들 신고에 향 주는 엇 가 악하는

목 다 는 극 여 신 보.

할 수 도 신고 도 하는 안 마 하는

료 용 수 것 다.

연구목적2.

본 연 목 다 과 같다.

� 연 상 신고 향 여 악한다.

� 연 상 사 학 특 에 신고 향 여

차 악한다.

� 연 상 학 특 에 신고 향

여 차 악한다.

� 연 상 학 에 한 신고 향 여 에 미

는 향 악한다.

연구 법

연구설계1.

본 연 는 학 에 한 여 신고 향 여 에

향 미 는 악하 한 술 횡단 사연

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2.

본 연 상 는 울에 거주하는 상 사60

통 가능한 여 편 하 다 지204 .

는 사원들 복지 에 본 연 에 참여하, ,

고 동 하는 여 상 포하여 하게 하

다 지 에 어 움 는 여 하여 사.

원들 개별 담 하여 지 직 하 다1:1 .

료수집 간 월 월 지2010 6 10 2010 7 5

루어 수집 는 모 결과 에 사용하 다204 .

본 연 료는 상 리 고 하여 연

참여 동 에 한 상 에 한하여 수집 었다 연.

참여 동 에는 연 목 상 비 보장, , ,

연 참여 등 내용 포함 었다.

연구도구 및 측정3.

신고의향1)

본 연 변수 신고 향 여 하 해

어 신께 는 학 당한다 도움 해

에 신고하시겠습니 ? 라는 항 질 에1 , 아니

답하게 하 다

인 사 학적 특2)

연 동거 태 결 상태 도 주 건강, , , , ,

상태 주 경 상태 등 개 항 포함 었다, 7 .

학대 련 노인복지법 인식여3)

학 복지 식여 는 어 신께 는

들 신체 마 에 상처 거 재산에 피해 는 경,

우가 신고 하여 보 수 는 복지

에 해 아십니 ? 라는 항 질 에1 안다 , 모 다

답하게 하여 하 다.

노인학대 련 정보 접촉정도4)

학 보 도는 어 신께 는 라TV,

신 등과 같 매체 통하거 아는 사람들,

통해 학 들 신체 마 에 상처 거 재( ,

산에 피해 는 경우 보 얼마 주 듣거)

보 습니 ? 라는 항 질 에 척도1 Likert 5

답하게 하여 하 다(1= 하지 않았다 , 5= 매우

많 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 인식5)

본 연 는 학 에 한 심각 식 하

하여 과Moon Williams 가 개 하(1993) ,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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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우리 라 에 맞게 수 보 한 개(2004) 12

사 사용하 다 개 사 는 신체 학 학. 12 ,

재 학 학 역 포함 었다, , .

각 사 에 한 답 학 가 아니다 에1 매우 심한

학 다 척도 었다 는 개5 Likert . 12

학 사 시하고 각각 사 얼마 심각하게

식하는지 하는 것 수가 수 학 심각

하게 식함 미한다 학 사 에 한 심각.

식 하 해 개 항에 한 평균 수 사용12

하 다. Yoo Kim 상 한 연 에(2004)

었고 본 연 에Cronbach's =.77 , Cronbach's⍺

타났다=.78 .⍺

자료분석4.

료 프 그램 용하여SPSS/WIN 18.0

하 다 과 같다.

� 연 상 신고 향 여 는 빈도

하 다.

� 연 상 사 학 특 학 특

에 신고 향여 차 는 x
2 test t-test

하 다.

� 연 상 신고 향 여 에 한 향

x
2 에 하게 도 변수 독립변수test t-test

하고 신고 향 여 변수 하여, binary

시행하 다logistic regression .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1.

연 상 신고 향 여 빈도는 과 같다 연Table 1 .

상 여 본 학204 51% 104

당한다 도움 해 에 신고할 향

다고 답하 상 신고할 향49% 100

없다고 답하 다.

연구대상자의 특성2.

인 사 학적 특1)

연 상 사 학 특 악한결과는Table 2

같다 연 상 평균 연 상. 70.7

가 가 상 상42.8% 60~69 , 46.3% 70~79 , 80

가 었다 연 상 는 함께 동거10.9% . 32.5%

하 고 는 만 살고 다고 답하 상, 27.1% ,

는 척과 함께 살고 다고 하 다15.8% .

상 는 살고 다고 하 다 상24.6% . 52.7%

는 우 가 었 는 가지고 었다, 87.6% .

상 도는 등학 업 가 상 32.2%

가장 많았 학 업 가 고등학 업, 23.3%,

가 학 업 그리고 학 었다24.3%, , 10.8%, 9.4% .

상 가 건강 매우 지 않거 지 않 편35% ,

라고 식하 상 는 보통 식하, 36%

고 상 가 본 매우 건강하거 건강한 편, 29% ,

식하고 었다 주 경 상태는 상. 28.7%

가 매우 지 않거 지 않 편 라고 식하 고, ,

는 보통 가 매우 거 편 라고47.5% , 23.8%

식하 다.

학대 련 제 특2)

연 상 학 특 과 같다Table 3 .

상 가 학 복지 에 해 식하고45.3%

었 는 식하고 지 않다고 답하 다 학54.7% .

보 도에 하여 상 가23.1%

하지 않았거 거 하지 않았다고 답하 상,

가 보통 했다고 하 고 가 주42.4% , 34.5%

했거 매우 주 했다고 하 다 학 사 에 한, .

심각 식 도는 평균 타 상 들 사3.05 12

에 하여 평균 보통 도 심각한 학 상

라고 식하 다.

연구대상자의 특성별 신고의향 여부3.

인 사 학적 특 에 따른 신고의향 여 의 차이1)

사 학 특 에 신고 향 여 차 는

같다 사 학 특 상 신고 향Table 2 .

여 에 한 차 보 변수는 결 상태 주 경

상태 타났 연 동거 태 학 수, , , ,

Table 1. Frequency of Intention to Report (N=204)

Variable Categories n (%)

Intention to report Yes 104 (51.0)

No 10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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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강상태는 신고 향 여 에 차 가 없는 것,

타났다 결 상태 보 신고 하겠다고 한 여.

우 가 는 경우 사별 상태57.9%,

우 여 경우 우 가 는 경우43.8%

신고 향 타내었다(x2=4.08, p=.04).

주 경 상태 보 주 본 경 상태가

다고 평가한 상 는 신고 하겠다고 하70.8%

주 경 상태가 보통 라고 평가한 상, 50%,

그리고 주 경 상태가 쁘다고 평가한 상

가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 향에 하여 통계37.9%

한 차 보 다(x2=11.5, p< 연 상 들.01).

주 경 상태 다고 생각할수 신고 하겠다

는 향 많 타내었다.

학대 련 제 특 에 따른 신고의향 여 차이2)

학 특 에 신고 향 여 차 는Table 3

과 같다 학 복지 식여 에 신고.

향 차 보 복지 식하고 는 상

는 신고 하겠다고 답하 복지64.1%(59 ) ,

식하지 못한 상 가 신고 하겠40.5%(45 )

다고 하여 통계 한 차 보 다(x2=11.20,

p= 복지 식하고 는 상 신고 향.01).

게 타났다 학 보 도에 신고.

향 차 보 학 보 주 한 상

Table 2. Differences in Intention to Repor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4)

Variables n (%) or M±SD

Intention to report

x
2 pYes No

n (%) n (%)

Age
60~69
70~79

80≥

70.70±6.72
86 (42.8)
93 (46.3)
22 (10.9)

50 (58.1)
43 (46.2)
10 (45.5)

36 (41.9)
50 (53.8)
12 (54.5)

2.87 .24

Living arrangement
Couple
With children
With friend or relative
Alone

55 (27.1)
66 (32.5)
32 (15.8)
50 (24.6)

32 (58.2)
34 (51.5)
17 (53.1)
21 (42.0)

23 (41.8)
32 (48.5)
15 (46.9)
29 (58.0)

2.82 .41

Marital status
Married
Bereaved or divorced

107 (52.7)
96 (47.3)

62 (57.9)
42 (43.8)

45 (42.1)
54 (56.2)

4.08 .04

Religion
Yes
No

177 (87.6)
25 (12.4)

94 (53.1)
10 (40.0)

83 (46.9)
15 (60.0)

1.51 .22

Education
Uneducated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9 (9.4)
65 (32.2)
47 (23.3)
49 (24.3)
22 (10.8)

6 (31.6)
34 (52.3)
28 (59.6)
21 (42.9)
15 (68.2)

13 (68.4)
31 (47.7)
19 (40.4)
28 (57.1)
7 (31.8)

8.18 .08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or very healthy
Moderate
Unhealthy or very unhealthy

59 (29.0)
73 (36.0)
71 (35.0)

35 (59.3)
30 (41.1)
39 (54.9)

24 (40.7)
43 (58.9)
32 (45.1)

4.94 .08

Subjective economic status
Good or very good
Moderate
Poor or very poor

48 (23.8)
96 (47.5)
58 (28.7)

34 (70.8)
48 (50.0)
22 (37.9)

14 (29.2)
48 (50.0)
36 (62.1)

11.50 <.01

Note. % of valid n for each variable(missing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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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학 보 보통 한 상(47 ),

47.7% 보 거 하지 않 상(41 ), 34.0%

가 신고 향 는 것 타 통계(16 )

한 차 보 다(x2=13.09, p< 상 가 학.01).

보 많 할수 신고 향 것 타났다.

또한 학 사 에 한 심각 식 신고 향에 통

계 한 차 보 다(t=2.37, p= 신고 하.02).

겠다고 답한 상 학 에 한 심각 식 평균

수 가 신고 하지 않겠다고 답한 상(3.15±0.63)

학 에 한 심각 식 평균 수 보다 통계(2.94±0.63)

하게 았다 신고 하겠다고 답한 상.

들 신고 하지 않겠다고 답한 상 들에 비해 학

상 심각하게 식하 다.

연구대상자의 신고의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

신고 향 여 에 향 미 는 알아보 해

신고 향 여 변수 하 연 상,

사 학 특 학 특 에 신고 향 여

차 에 한 변수 타 결 상태 주,

경 상태 학 보 도 복지 식여, , ,

학 에 한 심각 식 도 독립변수 하여 지

스틱 귀 실시하 다 독립변수 연 변수들 주. (

경 상태 학 보 도 학 에 한, ,

심각 식 도 그 사용하 항변수 결 상) (

태 복지 식여 는 가변수 하 다, ) (Table 4).

신고 향에 하게 향 미 는 변수는 주 경

상태(OR=1.99, p< 학 보 도.01), (OR=

1.86, p< 복지 에 한 식여.01), (OR=2.55, p<

. 학 에 한 심각 식 도01), (OR=2.06, p<.01)

타났다 상 가 신 경 상태 다고 지할.

수 학 보에 한 도가 수, ,

학 사 에 하여 심각하게 식하는 도가 수

신고 하겠다는 향 타내었다 주 경 상태. ,

학 보 도 학 에 한 심각 식 도 등,

가 수 상 신고할 향 각각1 1.99 ,

가하 다 또한 복지 에 한 식1.86 , 2.06 .

한 답 는 식 하지 못한 답 보다 많2.55

Table 3. Differences in Intention to Report by Elder Abuse-related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Intention to Report

x
2 or t pYes No

n (%) or M±SD n (%) or M±SD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law

Yes
No

92 (45.3)
111 (54.7)

59 (64.1)
45 (40.5)

33 (35.9)
66 (59.5)

11.20 .01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Frequently
Moderate
Rarely

70 (34.5)
86 (42.4)
47 (23.1)

47 (67.1)
41 (47.7)
16 (34.0)

23 (32.9)
45 (52.3)
31 (66.0)

13.09 <.01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3.05±0.64 3.15±0.63 2.94±0.63 2.37 .02

Note. % of valid n for each variable(missing excluded).

Table 4. Predictive Factors of Intention to Report by Logistic Regression

Variables Odds ratio p 95% CI

Marital status (reference; no spouse) 1.33 .37 0.71~2.47

Subjective economic status 1.99 <.01 1.26~3.12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1.86 <.01 1.22~2.83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law (reference: no) 2.55 <.01 1.36~4.77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2.06 <.01 1.24~3.40

CI=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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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하겠다는 향 타내었다 통계.

하지는 않았지만 우 가 는 상 가 우 가 없는

상 보다 신고 하겠다는 향 타내었다1.33 .

논 의

본 연 는 잠재 피학 험 가장

많 가지고 는 여 상 하여 공 도움,

청하 한 그들 신고에 향 미 는 엇

가 악하는 목 것 다 는 여 들.

피학 신고 도 극 용하도 하는 안

마 하는 료 공 수 것 다.

연 상 가운 는 본 학 당한다 신고51%

하겠다고 하 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하여49% ,

비슷한 비 보 다 들 상.

원 청태도 사한 Park 연 에 도 향후(2006)

사 비스 에 원 청할 향 느냐는 질 에

하여 가 청 향 고 가 원 청52.9% , 47.1%

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 청에 한, ·

답 비 비슷하게 타 여 만 상 한 본,

연 결과 한다고 할 수 다 그러 피학.

들 상 한 연 (National Human Rights Commis-

에sion of Korea, 2002) 학 상 재 한다 신고하

겠느냐 라는 질 에 피학 만22.1% 신고하겠

다 고 답한 경우 Lee 연 에 피학(2005)

1 만8.6% 신고하겠다 고 한 경우에 비 어 볼 본 연,

상 들 매우 신고 향 타낸 것 다 피학.

들 경우 학 당했 보통 지 참고 매우

수동 처하 에 처럼 신고하겠다는 향

는 비 하게 낮게 타 다(Korea Institute

그리고 피학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9).

들 가 사람들 해결에 개 시키는 것

극 꺼 학 상 신고하는 매우 다

라(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는 결과라고 사료 다.

본 연 에 사 학 특 가운 신고 향에 하

여 한 차 보 변수는 결 상태 주 경 상

태 다 연 상 우 에 라 신고 향 여.

에 차 보 본 연 결과는 우 가 신고 향

에 한 차 타내지 않았 행연 들(Feng &

Levin, 2005; Huh, 2003; 과는 다 결과 다Jung; 2007) .

행연 들 학 신고 상 했

에 그러한 결 다고 할 수 다 본 연 에 우.

가 는 경우에 신고 향 았다는 에

우 가 스트 스 상 극복하는 원 역할 한

다는 것 미한다 에 우 는 한 사 지.

지 능 공하여 들 가 심 갖도 하

심 사람 경과(Cotten, 1999),

해결하고 신 보 하는 강하다(Kim, 2004)

는 는 우 가 는 들 학 상 극복하

해 신고하겠다고 하는 향 많 보 는 결과에

한 가 수 다.

주 경 상태에 라 도 신고 향 여 에 차 보

는 경 상태 다고 식한 여 들 학,

당하는 경우 신고 하겠다는 향 다 본 연 결.

과는 득 수 원 청 하겠다고 보고한

과Moon Williams 결과 한다 러한 결과(1993) .

는 상 한 연 들에 에 통 감

또는 다양한 스트(sense of mastery sense of control)

스 상 극복할 수 는 한 심리 원 ,

주 경 상태가 통 감에 향 미 는 라

는 연 결과들 과도(Jang, Lee, Yoon, & Kim, 2008)

다 신 경 상태가 다고 식하는 여 들.

통 감 아 체 학 상 생했 해

결 하여 공 도움 청하겠다는 향 게 는

것 다 특 통 감 변 가 가능하 심리. ·

재 통해 진 사 도 므 (Jang et al., 2008)

학 프 그램 개 에 통 감 는 안

고 필 가 다.

본 연 에 학 복지 에 한 식여 에

라 신고 향에 차 가 했다 복지.

에 해 식하고 는 상 가 식하지 못하는 상

에 비해 신고 하겠다는 향 하게 았다 결과.

는 학 신고 들 경우 학 지식 도가

수 신고 향 것(Jung, 2007; Feng & Levin,

과 맥 같 한다 또한 피학 들 상 한2005) .

Lee (2005) Seo 연 에 들 다수는(2004)

가해 가 가 라 신고할 향 보 지 않 도 하지만

가 폭 지 과 같 는지 차도 모 에

도 장 또는 사 지원망 용하여 가·

학 해결하겠다는 생각 아 못하는 것 라고 하

다 는 들에게 복지 과 학 에 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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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식시키는 것 하다는 시사한다.

학 보 도에 라 도 신고 향 여

에 차 보 는 매체 통하여 학,

보 많 한 상 수 신고 하겠다는 향 았

다 는 신고 들 상 한 연 들. (Jung, 2007;

King et al. 에 도 결과, 1998; Tilden et al, 1994)

사하다 여 에게 매체 통한 학.

간 효과 할 수 다는 것 미한다 근.

에는 들 평 건강 보 얻는 가장 큰 수단

매체 는다는 연 도 었다(Kim et al. 특, 2009). ,

가장 많 들 신 등 매스컴 통해 가 폭TV

지한다고 하는 Lee 연 미루어 볼(2005)

신 등 매체 극 용하여, TV

학 보 는 학 신고가 가능한 과,

신고 등에 한 보 공하는 것 필 하다고 사

료 다.

또한 학 심각 식 도에 라 신고 향 여

에 차 보 는 신고 하겠다고 답한 상 들,

신고 하지 않겠다고 답한 상 들 보다 학 사

들에 하여 심각하게 식하 다 러한 결과는 학.

상 에 하여 심각하게 식할수 학 신고할 가능

다는 다 연 들과 한다(Huh, 2003; Jung,

우리2007; O'Toole, O'Toole, Webster, & Lucal, 1994).

라에 학 는 양과 에 가 들에 하

여 빈 하게 생하는 들 양 학(Seo, 2000),

행 수 에 는 가피한 생각하여 학

하지 않는 경향 다 러한 경우(Choi, 1993).

에 들 학 상 극도 악 지 공 도움

청하지 않아 미 심각한 상 후에야 사후

처 하게 는 것 다 에게 심각한 학 상.

어 지 않도 하 해 는 안 보하

고 학 악순 차단하는 것 엇보다 필 하다

해 는 학 상 에 한 들(Allan, 2002).

식 는 안 마 어야 하 양 과 에 어,

날 수 는 학 내용 학 한 비스 용,

등 보 공하여 스스 보 할 수

도 안내하는 것 엇보다도 하다고 하겠다.

본 연 에 는 주 경 상태 학 에 한 보,

도 복지 식 여 학 에 한 심각, ,

식 여 신고 향에 한 시

었다 주 경 상태 하고 학 에 한 보.

도 복지 식 여 학 에 한 심각, ,

식 도 등 학 신고 상 신고 향

신고행동 연 한 행연 들(Feng & Levin, 2005; Huh,

2003; Jung, 2007; King et al., 1998; O'Toole et al., 1994;

결과 하 다 는 들Tilden et al, 1994) .

여 학 신고 모 에게 용 수 는

신고 향에 한 뜻한다 라 학 에.

험 가장 큰 여 학 신고

상 신고 도 하 한 안 모색할

러한 들 고 필 가 다 또한 본 연 에.

복지 식여 가 여 신고 향에 가장 큰 향

가진 었다는 학 에 가장 취약한

집단 여 보 하 한 안 복지

보에 보다 극 필 가 겠다 그리고 본 연 에.

도 주 경 상태는 학 신고

상 신고 향 신고행동에 한 향 규

하는 연 에 는 변 포함 가 없 ,

여 신고 향에 한 향 검토한 연

도 거 없는 실 다 본 연 에 주 경 상태가.

향 는 변 타났다는 것 여

신고 향에 향 는 변 능하는지 복 연

통하여 해 볼 필 가 시사한다.

본 연 는 신고 들 상 신고 향 신고

행동에 한 연 들 많 잠재 피

학 험 가장 많 가지고 는 여

상 한 연 가 없는 실 에 그들 신고 향

에 한 악하여 여 들 신고 통한 공

도움 극 용할 수 는 안 마 하는

료 공하고 하 다는 에 가 다고 하겠다.

그러 본 연 한 편 집 규모 여

상 하 므 결과 하는 는

한 가진다 라 본 연 결과는.

규모 상 통해 재 해 볼 필 가 다.

결론 언

본 연 는 여 상 학 시 신고 향에

향 주는 악하여 여 신고 도 극

용하도 하는 안 마 하는 료

공하고 하 다.

연 결과 연 상 여 는 본 학20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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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경우 신고할 향 다고 하 상,

는 신고할 향 없다고 하 다 여 신고49% .

향에 한 향 미 는 주 경 상태 학,

보 도 복지 식 여 학 에, ,

한 심각 식 도 타났다 상 가 경 상태.

다고 생각할수 학 보에 한 도가,

수 복지 식하고 는 경우에 학, ,

사 에 하여 심각하게 식하는 도가 수 신고

하겠다는 향 타내었다.

상 연 결과 합하여보 여 신고 향,

에 향 주는 들 주 복지 학

보 보 하는 것 통해 강 수 는·

들 악 었다 라 잠재 피학 험.

여 들 학 상 에 극 공 도움 청

할 수 도 복지 학 보 보·

하는 시스 다 향후 연 에 는 남.

포함한 연 통해 별에 한 차 가 는지 악

할 필 가 다 또한 여 신고 향 향 변.

사 학 학 특 변 에 개 심

리 사 특 포함하여 신고 향에 한·

악하는 연 가 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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